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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노조간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여성 노동자의 노조활

동이 침체되어 있는 원인을 밝히려는 것이다. 

분석 결과 두 가지의 침체 원인이 일상 활동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구성․작동하여 여성 노동자의 활동을 약화시켜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노동

조합의 유교적ㆍ가부장적 정체성이 여성 노동자를 주변자로 동등하지 않게 대상화

하여 여성 노동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젠더’라는 기준으로 보면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 정체

성이 문화적, 관행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 남성 중심의 권력집중과 독점화 추구로, 정확하게는 남성 위원장 중심의 

위계적 소통체계와 이를 가능토록 하는 도구적 활동방식, 성과 우위가 젠더 정치를 

억제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성과주의 지향은 여성의 생애주기 경험과 다양한 

성평등 이슈를 담아내지 못했으며 여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약했다. 그렇지만 

면접 참여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꾸준히 해 오면서 겪는 변화의 지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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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여성 노동시장은 중장년-기혼여성-서비스부문-비공식ㆍ비정규직-저임금 형태

로 성장하고 있다. 노동 양극화 축의 하단을 구성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러

다보니 노동 기본권과 일터 환경 규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상승시킬 수도 하락시킬 수도 

있다. 악화되는 노동시장 환경이 노동조합 조직 확대의 광대한 토양이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조직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노동조합의 조직기반

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한

국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노조 조직률 확대에 눈에 띌 만큼 촉진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에 따르면, 10%대로 하

락한 2004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조직률은 10%(평균 10.3%)에 정체되어 있

다. 2016년 10.3%, 2017년 10.7%로 늘고 있지만(고용노동부, 2018) 이중구조

가 조직률 정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철회할 만큼의 반등은 아니다.

노동조합으로 초점을 좁혀보면 노동조합은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남성 중심

의 조직풍토를 유지하고 있어서 전체 노동자, 노동약자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면서1) 노조 활동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으나 여성 노동자의 당

사자로서 활동과 조직 안에서의 집합적 목소리는 크지 않다.2) 경력단절 여성이나 

중년여성 노동자가 가입ㆍ결성한 노동조합(예를 들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규모나 영

1)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여성 노동자의 고용률은 47.8%였는데 2018

년 현재, 50.9%로 3.1%p 증가했다.

2) 여성 노동자의 집합적 힘을 여성할당제 현황, 여성조합원 비율 등의 지표로 짐작해볼 수 있다. 

2017년 조합원 중 여성 비중은 2015년 24.9%, 2016년 22.4%, 2017년 23.4% 수준이다(고용노동

부, 2018), 한국노총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중 여성조합원의 평균 비율은 18.3%

이다(이원희, 2016). 여성할당제 30% 달성이 오랜 숙원사업이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간부(대의원과 중앙위원) 비율은 각각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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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 면에서 주목받을 만큼 돌파력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인식에서 본 연구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원인

을 찾아보려고 한다. ‘침체’의 사전적 뜻은 오래도록 어떤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채 저조한 지속상태를 의미한다. ‘침체’로 규정하는 이유는 여성의 노조활동 취약 

원인을 다루는 학문적ㆍ실천적 분석과 대안들이 2000년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 변화된 상황을 다룬 결과물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설상가상

으로 초기의 인식틀로 지금의 현상을 설명하더라도 시대착오적이거나 왜곡된 분

석이 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노동운동 내부의 변화들이 미약했거나 주목

받지 못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활동의 ‘침체’를 좀 더 구체화해 보면,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에 끼치는 영향력은 미약한 상태로 정의해 볼 수 있

다. 이것은 여성 노동자의 노조가입과 신규 노조결성이 잘 안 된 결과로서, 노동

조합 활동의 양적인 조직력(가령 신규 여성 노조수, 조합의 여성비율, 여성 임원 

비율 등)에 주목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범주이다. 두 번째는 (특히) 남성 다수인 

노동조합 안에서 여성 노동자의 활동양태에 주목하는 것으로써, 노동조합 일상 

활동에서 ‘소극적’이고 ‘저조한’ 상태를 다룰 때 적절할 수 있다. 단순 범주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체로 국내ㆍ외 선행연

구들은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또한 양적 연

구가 많으며 사례연구로는 최근 시기를 다룬 연구가 드물다. 

본 연구는 사례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 노총의 주요 

산별노조, 양 노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노조의 여성간부를 면접조사 하였

다. 면접조사는 2016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하였으며, 면

접에 참여한 인원은 총 24명이다. 면접 참여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면접 참여자들은 40대 10명, 50대 10명, 30대 4명이다. 민주노총 소속이 12

명이며, 한국노총 소속은 8명, 비소속 3명, 퇴직간부 1명으로 조사되었다. 면접 

참여자들은 여성이 22명이고 남성이 2명이다. 연령수준은 40대~50대에 편중해 

있으며, 혼인여부로는 기혼자 17명, 비혼자 7명으로 기혼자가 많다. 이들의 노동

조합 지위는 총연맹과 산별노조에서 직접 활동가로 채용한 채용간부(11명), 지부



산업노동연구 25권 2호

－ 4－

노조가 산별이나 중앙으로 파견한 파견간부(7명), 그리고 선거로 당선된 선출임

원(3명) 등 간부가 대부분이며, 현장 조합원은 3명이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조합 직위
조합 활동 

시작ㆍ가입 년도
소속 총 연맹

A 여 30대 비혼 채용 간부 2012년 -

B 여 50대 기혼 선출 간부 2013년 민주노총

C 여 40대 비혼 선출 간부 1999년 민주노총

D 여 50대 기혼 채용 간부 2012년 한국노총

E 여 40대 기혼 채용 간부 2006년 민주노총

F 여 50대 기혼 파견 간부 2011년 민주노총

G 여 40대 기혼 채용 간부 1991년 한국노총

H 여 50대 기혼 채용 간부 2008년 한국노총

I 여 40대 기혼 파견 간부 1992년 민주노총

J 여 50대 기혼 조합원 1989년 민주노총

K 여 50대 기혼 선출 간부 1995년 -

L 여 40대 비혼 채용 간부 1989년 한국노총

M 여 40대 기혼 파견 간부 1992년 한국노총

N 여 50대 기혼 채용 간부 1990년 민주노총

O 여 40대 비혼 채용 간부 2002년 민주노총

P 여 40대 기혼 파견 간부 1995년 한국노총

Q 여 40대 비혼 채용 간부 1990년대 -

R 여 50대 기혼 파견 간부 2010년 민주노총

S 여 30대 비혼 채용 간부 2010년 -

T 여 30대 기혼 파견 간부 2007년 민주노총

U 여 40대 기혼 조합원 1995년 민주노총

V 여 30대 비혼 조합원 2014년 민주노총

W 남 50대 기혼 파견 간부 1988년 한국노총

X 남 50대 기혼 채용 간부 - 한국노총

<표 1> 면접 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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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의 노동조합 활동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ㆍ활동하는 이유는 좁게는 자신에게 닥친 불이익

을 개인의 힘이 아닌 조직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여성의 노동조합 활동

이 일반론적인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성의 노조활동 

참여에 관하여 찬반 논란과 검증이 계속되는 두 가지 가설이 있다. 

하나는 ‘여성은 기질적(혹은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를 선

호하지 않는다’는 선호이론과, 다른 하나는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조합 참여 기회

가 제한되어 있다’는 장벽이론이다. 선호적 시각에서는 여성이 노조활동을 선호

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고충처리나 인간관계가 매개가 되어 노조활동에 참여한다

고 본다. 장벽이론은 산업, 직종, 직무, 고용형태 등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여성이 

노조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장벽요인의 탐색은 중범위까지 이루어

지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조직 요인으로 노동조합의 리더십(조직의 인간화, 리더

의 민주적ㆍ참여적 태도), 여성을 위한 지지적 환경 등 노조 활동가와의 친분관계

부터 젠더적 맥락(gender context of participation)에까지 초점이 두어진다

(Dorgan & Grieco, 1993; Metochi, 2002; Walters, 2002에서 재인용).

와딩턴과 위츠튼(Waddington & Whitston, 1997)은 신규 직원이 노조에 가

입ㆍ활동하는 이유를 집합적 이유와 개인적 혜택으로 구분하였다. 집합적 이유로

는 상호부조,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 동료의 압박, 노조에 대한 신뢰가, 개인적 

혜택으로는 직업훈련, 교육, 특수적ㆍ금융적 지원 때문이라고 했다. 이 연구는 이 

이유들 안에서 성별 차이에 주목하며, 여성은 (상호)부조 이슈에 남성보다 더 관

심을 갖지만 노조 신뢰 면에서는 그보다 덜하다고 보았다.

히얼리(Healy, 1997)는 여성이 직종노조에 참여할 때 남성과 공통의 고용경험

을 공유하지만 가부장적 조직, 여성의 생애주기 맥락, 작업장 내에서의 경험, 그

리고 노조를 대하는 감성과 정보에서의 차이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콜린슨과 헌(Collinson & Hearn, 1994:3)은 세 가지 측면을 지적했다. 첫째, 

공식제도와 대표성에서의 남성중심적 선입견은 공식 조직 밖에서 발생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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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장, 노조, 산업현장에서의 많은 경험을 등한시함으로써 여성 노동자와 활

동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삶에 침묵하도록 했다. 둘째, 부불노동 영역과 부불노동

과 유급노동의 관계에 대한 관심의 부족은 노조활동 역시 재생산과 유지를 위해 

사적인 가정영역에 의존한다는 것을 간과했다. 셋째, 남성 지배적인 작업장과 조

직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집중은 반대로 여성 지배적 작업장과 조직에 대한 관심 

저조로 나타났다.

톰린슨(Tomlinson, 2005)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고용형태(시간제, 전일제)

에 따라 노조태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는 설령 두 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조

태도가 유사하다고 해도 생애주기적 접근(직업력과 직업이동)으로 보면 노조경험

(조합원 참여 여부)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여성이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이유로 여성의 관심 사안에 노조가 무관심하고, 작업장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을 들었다. 나아가 노조참여 기피 이유로 ① 낡은 조직화 

방식(전투성, 파업, closed-shop제도)에 대한 거부, ② 노조권력 약화와 파트너

십 제도 비판, ③ 인적자본관리 방식의 선호(노조 보다 직속관리자를 통한 문제해

결 선호), ④ 노조활동과 의제에 대한 인식 부족, ⑤ 관리자 지위로 5가지를 언급

했다.

창(Chang, 2003)은 미국사회에서 인종, 성, 계급이 노동자의 노동조합 태도에 

끼친 영향을 밝혔는데, 경제 위기(economic hardship)가 세 요소의 노동조합 

태도에 매개적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임금, 

노동시간, 고용조건, 일자리안정 등 “먹고사는 문제(bread-and-butter issue)”

에 초점을 맞춰 조직화를 하므로, 부정적인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젠더는 

노조태도의 직접적 효과는 없고, 계급적 지위에 의한 간접적 효과를 갖는다고 했

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노동조합과 조직화에 관심이 적다(Fiorito & Greer, 

1986)는 전형적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며, 여성의 노조 태도는 다른 요소들과 상

호작용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Schur & Kruse, 1992; Cotton & Mckenna, 

1994).

커튼(Kirton, 2005)은 여성의 노조활동에 영향을 주는 4요소를 가족,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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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페미니즘으로 제시하였다. 영국의 주요 노조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였는

데, 그에 따르면 노조 가입과 참여를 위한 기회와 선호의 배후에는 다층위적이며 

역동적이고 젠더적인 현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 요인에서는, 성장환경에서 

노동조합의 가치와 활동을 긍정적으로 경험한 노동자는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지

만, 반노조 담론을 접하였다면 노조활동에 적대적일 수 있으나 이는 변화가능성

이 높다고 했다. ‘노조’ 요인은 여성이 소극적 활동에서 적극적 활동으로 이행하

는 데 있어 후원과 격려 차원의 영향을 끼쳤으며 노조가 남성 위계적 구조인지 

여부도 중요했다. ‘일터’ 요인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 성희롱 등이 노조활동에 영

향을 주며, ‘페미니즘’ 요인은 페미니스트로서의 자각과 정체성 획득 경험이 노조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커니슨(Cunnison, 1987)도 생애주기에 따라 여성이 노조를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고 보며, 여성의 삶은 재생산체제(the system of reproduction)에 의해 구

조화 되어 있으므로 노조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생애주기별

로 노조와의 관계를 크게 3시기로 구분하였다. 1시기는 학교 졸업 후-자녀출산 

시기로, 로맨틱한 관계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가족구성을 중요하게 

보는 대신 유급고용을 부차적으로 인식하여 노조활동에 관심이 낮다. 2시기는 자

녀가 10대 중반까지인 시기이다. 가족에게 봉사하고 돌보는 일에 전념하며 가정

에 대한 책임 증대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파트타임 노동에 한정할 가능

성이 높다. 이러한 일 형태는 노조에 쏟을 에너지와 시간이 거의 없음을 방증한

다. 끝으로 3시기는 자녀양육 압박에서 해방되는 시기이다(대체로 노인부모 돌보

기로 대체). 노동에서의 관계가 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이지만, 경력단절로 인해 대

체로 낮은 직업 지위의 덫에 갇히게 된다. 그렇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더 이상 노

동조합 활동의 장벽이 되지 않으며, 더 많은 여성이 관심을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내연구로 나인강(2008)은 선호이론으로 여성의 가정중심적 사고, 사회화 과

정(수동적, 체제 안주적), 남성적 노조문화에 대한 반감을, 장벽이론으로 여성 노

동자는 노조에 관심과 의욕이 높으나 이를 실현할 통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으

로 정리하면서 한국노동패널 6차 년도 자료를 하였다. 분석결과 무노조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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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향은 선호차이 이론[6세 이하 자녀수(+), 직무만족도(-), 비정규직(-)]을 지

지하며, 유노조 집단[(수도권 거주자(+), 근로시간 만족도(-)]에서는 장벽이론을 

지지했다. 결론적으로 여성근로자의 노조 참여 요인은 선호도와 유ㆍ무형 장벽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박현미ㆍ이상훈(2011)은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합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의 노조 참여 유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참여 유인

을 직장, 가정, 노조 세 생활영역에서의 여성경험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선행연구들의 흐름은 초기 가설과 달리 여성의 노동조합 활동이 개인의 선택과 

구조적 장벽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기보다 개인이 경험해온 

사회적 관계단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ㆍ교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모아

지고 있다. 횡단면이든 생애주기이든 개인의 삶의 지평과 궤적을 들여다봄으로써 

다차원적인 인과관계의 고리를 선후-좌우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상호작용 관계구조가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의 수위와 성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으로 통칭되는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책임주체 역할이 작을수록 노조활동에 유리하다는 암묵적 귀결은 소거되

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요인들의 관계구조가 여성의 노조활동 침체를 유용하게 

설명해주었지만, 노조활동의 발전적인 양상의 요인(가령 여성의 노조 활성화 사

례 원인 등)으로는 깊이 고려되지 못해왔다. 왜일까? 가정과 노조와 직장은 여성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침체시킬 수밖에 없는 본질(혹은 결정체)인가? 

이론과 실천의 두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렇지 않다고 본

다. 그 이유는 우선, 기존의 논의들이 사적 영역과 노동조합의 많은 문제를 다루

었지만 관계구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

다.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을 놓치면서 암묵적으로 여성

을 ‘주체’보다는 ‘대상화’, ‘피해자’, ‘희생자’ 위치에 두었던 점에 주목하고자 한

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여성의 생애주기적 경험을 인지하더라도 종국에는 여성의 

노조활동 저하의 불가피성을 들어 주변적 지위에 가둘 수 있도록 보증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여성 노동자의 노조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원인을 노동조합의 정체성

과 관련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여성 노조간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사례로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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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여성 노조간부는 평조합원보다 가치지향성과 전문적 책임성이 좀 더 강

하지만(이병훈 외, 2001), 평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참여에는 개인, 가족, 조

직, 제도와 같은 행위적ㆍ구조적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오래도록 소극적ㆍ주변적으로 정체되어 온 이

유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간부를 면접 참여

자로 선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연구 설

계 단계에서 고려했던 여성 평조합원에 대한 접근이 예상과 달리 제한적이었다

(개인적, 조직적 이유). 다른 하나는 앞서 설명했듯이 노동조합과 기업의 성불평

등적인 구조적 장벽 외에도 출산ㆍ육아ㆍ교육ㆍ간병 등의 돌봄노동은 여성의 노

조활동 침체의 제도적ㆍ개인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면접에 참여한 여성 

간부들은 생애주기적 경험을 겪으면서 노동조합 활동가로서의 생활을 오래도록 

이어왔다. 그래서 가령 기존 요인들이 항상 침체만을 유발하는 것인지, 그동안 간

과했던 노동조합의 성불평등적 요소를 기존 요인들이 촉매제로써 심화시키는 것

인지 아니면 반등제로서 작용하는 가능성은 있는지를 고려하는 데 이들의 경험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Ⅲ. 여성 노조간부의 노동조합 활동 실태

1. 노동조합 참여 동기와 배경

연구 참여자들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

었다. 첫째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의 채용간부가 된 경우로, 

면접자들 중 가장 많은 수가 여기에 해당되었다(A유형). 둘째는 노동조합에 대해 

어렴풋한 상을 가지고 있다가 노동 현장에서 부당함을 경험한 후 노동조합에 참

여하게 된 경우이다(B유형). 그리고 셋째는 평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노동조합 

간부가 된 경우이다(C유형). 네 번째는 노동조합에 ‘직원’으로 취직해서 근무하거

나 노동조합 프로그램을 함께 하다가 간부가 된 경우이다(D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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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면접

참여자
E, N, O, Q, K, J, I B, C, D, F, R, H, P, M, T, U, V, S A, G, L

주요 

특성

- 80년대 전후 대학 

재학

- 학생운동 경험

- 노동현장에서의 

부당대우를 

직ㆍ간접적으로 

경험 

- 평조합원에서 

노조 간부의 

권유로 활동 시작 

- 긍정적인 여성 

조합원의 상 목격 

- ‘직장’으로서 

노동조합에 취직 

- 노조의 연대 

활동에 참여 경험

<표 2> 면접 참여자의 노동조합 참여 유형

A유형은 소위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학생운동세대 형’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노동운동 성장의 중심 축 중 하나는 학생운동으로부터 파생되었다. 그러한 현대

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하는 여성들 중 상당

수는 학생운동이 그 계기이며, 이들은 대부분 80년대 전후에 대학을 다녔다는 경

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운동을 하다가 바로 노동현장 조직으로 가서(위

장취업 혹은 졸업 후 진로를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단체로 선택) 노동조합을 만

들거나(N), 학생 운동권이어서 자연스럽게(O, Q), 혹은 주변 사람의 소개를 통해

(E) 노조 채용간부가 되었다.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학생운동의 연장선이자 ‘당연

히 가야 하는’ 진로였다. 

B유형은 ‘일터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저항형’에 해당한다. 학생운동 경험

을 공유하지 않았던 여성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노동현

장에서 느낀 부당함,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조합 활동의 계기가 되었

다. 경력단절을 겪고 비정규직으로 재취직 했던 F씨와 R씨, 그리고 D씨는 부당

해고, 장시간 노동 및 시간외 노동, 남성 관리자로부터의 차별 등의 부당함을 직

접 경험했다. 특히 F씨는 동료들 중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대상자로 지목된 

것이 노동조합 가입의 직접적인 이유였다. D씨와 H씨는 여성 집중 직무를 중심

으로 진행된 외주화로 인해 해고와 비정규직화를 겪으며 부당함을 느끼고 노동조

합 활동을 하게 되었다. 특히 D씨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투쟁 분위기에 압

도되어 노조 결성과 가입을 포기한 경험이 있던 만큼 “이런 거(노조)를 할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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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었다”고 술회했다.3) 

C유형은 ‘소극적인 조합원에서 적극적인 활동가 변모형’에 해당한다. C유형에 

해당되는 P씨와 T씨는 “조합비만 내는 평조합원(P)”이었다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

는 노조 간부의 권유로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U씨의 경우 집

회 때 발언을 하는 여성 노동자의 모습이 “멋져 보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활동하는 여성 노동자의 긍정적인 모습은 U씨가 스스로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

고 계속 지니고 있었던 노동조합에 대한 선입견을 반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D유형은 ‘채용직 직원과 노조 외부자의 간부 전환형’에 해당한다. 

D유형은 노동조합을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취직한 경우(G씨, L씨)와 ‘외부자’로

서 노조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와 연대 활동에 참여하다가 노조 활동을 하게 된 경

우(A씨)가 해당된다. 입사 초기엔 “그저 월급 받고 일했던” G씨와 L씨는 근속이 

길어질수록, 한편 노조에서 하던 연대 활동과 세미나에 참여했던 A씨는 노조와 

함께 활동을 하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조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채용직 지위는 A유형과 같지만, A유형이 처음부터 의식화

된 활동가라면, D유형은 ‘일반 회사’의 ‘직장인 정체성’에서 ‘노조간부’로 의식전

환을 한 점이 다르다.

2. 노동조합 활동 실태

1) 노동조합 활동과 생애주기적 경험

비혼 면접 참여자들에게 결혼 생활과 노조활동은 병행하기 힘들거나 잘 맞지 

않는 것이었다. Q씨는 결혼을 했을 경우 노조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

며, 노조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을 ‘투쟁’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했다. C

씨 역시 비혼은 활동에서 자유롭고 기혼은 상대적으로 비혼 보다 자유롭지 못하

다고 보았다. 이혼을 경험한 면접 참여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렸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3) R씨는 결혼 전 87년도에 회사에 다닐 때 파업에 참여한 경험 덕분에 “노동조합에 대한 두려움

은 없어서” ‘현재’ 노동조합 가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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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기 

(학교 졸업 후 ~ 

자녀출산)

2시기

(자녀 출산 ~ 

자녀 9세 이하)

3시기

(자녀 10세 ~ 

자녀 성인기)

4시기

(양육 부담에서 

해방) 

→ E →
B, F, G, R, N, M, P, 

T, I
→ D, H, K, U

*주: Cunnison(1987) 생애주기별 접근 연구자 재구성.

<그림 1> 기혼 면접 참여자 특성 분류: 생애주기별

비혼 면접 참여자들이 인지하듯, 기혼 면접 참여자들은 대부분은 출산 이후 가

사분담과 육아분담 문제로 가정에서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하거나 해결하여(혹은 인내하여) 노조 활동을 이어나간 ‘생존자’들이었다. 기

혼 면접 참여자 대부분은 자녀가 없거나 출산 후 자녀를 “혼자 집에 있을만한 시

기”까지 양육한 상태였다. 면접 참여자 섭외 과정에서 생애주기 2시기(자녀 출

산~자녀 9세 이하)에 해당되는 간부나 조합원은 찾기가 힘들었다는 것이 이를 방

증한다. B유형에 해당되는 면접 참여자들은 이미 경력단절을 겪은 후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거나(F, R), 배우자나 가족의 적극적인 정서적 지지와 가사ㆍ양육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B, D).

한 면접 참여자는 “여성의 활동력이 가장 높은 30대”에 출산을 했는데, 육아를 

해야 되는 활동가를 배려하지 않는 조직적 풍토 등으로 인해 온전히 개인적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했었다.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배우자와의 가사분담을 둘러싼 갈

등은 출산 후 양육분담 갈등으로 확대되었고, 이 갈등은 “아이가 혼자 집에 있을

만한 시기”가 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워낙 사회적 안전망이 약하잖아요. 육아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해결

이 안됐기 때문에 여성이 전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 실제 남성

에 비해서 참여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회적 문제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보라고 했을 때 조직문화나 사실 이런 것들을 끌어내주면

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많이 변화

한 것 같아요. 저는 육아를 하면서 상급조직에서 활동을 했어요. 2000년대 중반 

까지만 하더라도 퇴근시간이 6시고 아이를(어린이집) 맡겼잖아요? 아이를 찾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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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갈 수 없는 거죠. 6시에 칼퇴근을 하면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마치 이게… 6

시에 칼퇴근 하는 게 내 권리이고 퇴근해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이 있는

데, 칼퇴근이 조직에 누를 끼치고 동료에게 죄책감을 느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직이 그런 분위기를 포용할 그게 안됐던 거죠. 그래서 마

치 여성한테는 중책을 줄 수 없는. 왜냐면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120퍼센트 활

용할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N)

N씨는 정시 퇴근할 권리,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찾아와야 하는 책임감으로 동

료보다 일찍 퇴근하면 “조직에 누를 끼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다. ‘배려’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인정’조차 못 받았다고 했다. 많은 여성들이 직장이냐 가정

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도 출산과 육아 시기가 사회활동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성취를 내야 하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사노

동이 어디까지나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일로 남아있는 한, 여성들은 노

조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타임오프제로 인해 노조 활동 시간이 제한되고, 여성부서와 업무

를 겸직ㆍ겸업ㆍ비상근으로 한정하고,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이 가장 먼저 

열외가 되는 조직적 실상은 20~30대 여성의 다수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어

려움을 겪는 것으로 연결된다. 심지어 한 면접 참여자는 30대에 출산휴가를 다녀

온 후 일하던 부서가 사라져 한동안 ‘대체인력’으로 일을 했으며, 직장을 잃을 지

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이후 자녀계획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한편 학령기 이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E씨는 “일을 좋아하여”, 가사와 육아

를 노조활동과 병행하고자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했다. 퇴근 후 집에 가서 자녀

를 돌본 후 다시 출근하기도 한다. E씨의 활동이 가능한 데는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는” 배우자 덕분에 가사ㆍ육아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씨의 사례는 기혼 여성이 노조 활동을 하는데 배우자의 실질적인 돌

봄 분담뿐만 아니라 정서적 동의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이도 있다. Q씨는 노동조합의 특성상 업무에서 오는 감정소모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결혼 후에 노조 활동

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M씨와 D씨, 그리고 G씨의 경우 배우자의 조력이 노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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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M씨의 배우자는 노조에 대해 

“하면 직장에서 찍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합 활동 초기 M씨와 갈등을 

겪었으나 “제3자에게서 (조합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M씨의 활동에 

대해 이해를 해주었다. 노조에서 간부 역할을 한 적이 있는 G씨의 배우자는 G씨

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가족의 동의와 지지는 기혼 여성들에게 ‘가족의 희생’으로 비추어지

기도 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죄책감으로 번져가기도 한다. “아직까지 남편과 식구

들 밥을 챙겨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식구들의 밥을 챙긴 후 야근을 하면서도 ‘가

족의 희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F),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충분히 함께하지 

못해 자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품는다(U)고 했다. 

이렇듯 기혼(유자녀) 면접 참여자들은 노조간부로 활동하더라도 가족이나 동료

에게 ‘역할과 시간 부족’에 따른 죄책감을 항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또한 결혼

과 출산 계획을 변경할 만큼 의지도 남달라야 했지만 그에 따른 심리적 부담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었다. 면접 참여자들로부터 노동조합이 여성 노조 간부의 일

ㆍ생활 불균형에 관심을 쏟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기억은 구술되지 않았다. 여

성 노조간부의 ‘버티기’ 경험은 여성 노동자의 조합 활동이 침체되어왔던 이유가 

제도, 조직, 가족 그리고 개인의 복잡 미묘한 관계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면접 참여자들이 생애주기적 경험을 노조 활동과 직조하면서 

노조 활동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했다. 출산휴가 후 한동안 ‘대

체인력’으로 일했던 이는 “(나의) 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하는 생각이 노조 

활동을 지속하면서 “여성들이 노조 내에서 위치가 낮고 주변적인, 보조적인 업무

를 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으로 발전했다고 술회했다. 

2) 남성위주의 술문화와 정치

남성 중심적 노조 문화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 문화가 형성ㆍ안착되

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동시에 투쟁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하

나의 구심점이기도 했다. 문제는 노조 문화의 남성중심성이 정형ㆍ고착화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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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에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과 권위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즉 자

연스러운 것이었던 남성 중심적인 노조 ‘문화’가 남성이 아닌 조합원을 ‘배제’하

는 ‘효과’를 낳고 있다. 면접 참여자들의 구술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예는 술자

리 문화였다. 

술자리에 대한 질문을 꺼냈을 때 면접 참여자들은 주로 술자리에서 겪었던 고

충에 대해 털어놓으며 술자리가 여성 활동가를 배제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술

자리를 “일반화 할 수 없지만 남성들의 (특히 권력을 중심으로 서열을 정하는) 관

계형성을 위한(K)” 수단이 되기도 하고, 암묵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네트워크와 

분파권력을 형성하여, 조합 활동에서 여성을 겉돌게 하는 효과를 낳고 있었다. 특

히 J씨는 술문화가 “술문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했든 안 했든 그것이 권력

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K씨는 “술자리가 남성동맹을 만들고 (술자리

에서의) ‘뒷담화’가 공론을 능가할 때가 많다”고 보고 있었다. 

이렇듯 술자리는 노동조합 활동의 핵심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 사실과 함께 

고려할 것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술자리가 가사노동과 양육을 맡는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L씨는 여성에게 

술자리를 강요하지 않는 배려는 “조직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못해, 조직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려가 실제로는 배려가 아니게 되는 결과에 

대해 토로했다. 술자리가 정보공유의 장이자 노조의 중요한 활동영역 중 하나인 

것이 어느 정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술자리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면접 참여자의 조합 내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다. 평조합원을 자주 만나 조직기반을 굳건히 해야 하는 선출간부는 처음에는 

노조의 술문화를 부정하고 비판했으나, 구술 후반에는 술자리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출간부인 면접 참여자들이 술자리를 통해서 조

합원을 만나는 방식을 수용한다고 해도, 기존 술자리 문화를 그대로 쫓아가지는 

않으려고 했다. 예를 들어 평조합원에서 간부가 된 P씨는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말술 하는 것도 일”이라는 기대와 요구를 거절하고,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을 자

신의 역할이자 전략으로 규정했다. 또한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면접 

참여자들은 의식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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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채용간부인 면접 참여자들은, 2차ㆍ3차

로 이어지는 술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사업장에서 부당대우를 겪고 노조 활동을 하게 된 면접 참여자들은 대부분 여

성이 다수인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술자리 대신 동아리 활동과 사업장 방

문(B) 혹은 점심 식사와 문화 행사(H) 등의 방법으로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조직화 할 때 여성 노동자, 저임금(노동자)이다 보니 돈에 예민해요. 조합비가 어

떻게 쓰이느냐 바라보는 시각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술을 안 먹기도 하지

만 술로 조직되지는 않아요. 여성 노동자들은 단지 노동조합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정보의 사

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있거든요.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정보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내가 당신과 관계를 가져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R)

특히 저임금 직종ㆍ기혼 여성 중심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R씨는 조직화 전략으

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선택하게 되었다. 조직화 대상이 여성 저임금 노동자여

서 돈(조합비)에 예민하고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기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 유효했다고 한다. 술자리가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남성 

중심적인 권력 형성의 장이 되기도 한다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공유 체계는 

여성 노동자 활동을 활성화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술문화와 함께 남성 노동자 위주의 문화행사도 여성 조합원들의 참여를 저하시

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여성 조합원들은 “문화 행사를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데

(P)” 그 이유 중 하나는 노조 행사가 남성중심적으로 꾸려져 있어 “재미가 없고

(T)” “내가 안 가도 되기(V)” 때문이다. 남성중심적인 노조 문화는 단순히 “남성 

위주의 축구, 족구, 이어달리기(T)”와 같은 행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남성중심적인 노조 문화는 노동조합에 새로 진입한 여성 노동자에게 “투쟁적이어

야 한다”는 검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면접 참여자들 중에서 여성 다수 사업장 간부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일반 남성사업장의 거친 투쟁”과 대비되는 “문화제 같은 투쟁”으로 표현

했다. 자녀와 함께 하거나 “리본 달고 춤추는” 집회 현장을 두고 일부에서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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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장난이냐”는 반응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소위 ‘전투적’인 투쟁 방

식과 함께 하나의 투쟁 방식으로 인정이 되고, 서로 결합해서 조율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여성 다수 사업장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면접 참여자들이 

기존 남성중심적인 노조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Ⅳ. 가부장적 정체성과 반복적인 배제의 일상 

1. 노동조합의 유교적ㆍ가부장적 정체성 : 여성의 노조활동을 보

조자로서 한정

노동조합 조직은 민주성, 자주성, 단결성을 정체성으로 한다. ILO 핵심협약 비

준 요구에서도 드러나듯이 노동조합은 국가와 자본을 향해 기본권으로서의 자주

성과 단결성 보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성은 노조운동이 한국사회의 

진보운동을 견인하면서 장착했던 본질적 속성이었던 것에서 변화하여 지금은 외

부에서 노동조합 조직을 향해 요구하는 대표적인 숙제가 되었다. 민주노조 운동

이 오래도록 주창해온 ‘민주’가 더 심화되지 못하며, ‘실질적인 민주적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최민석, 2018)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그렇다

고 노동조합이 조직실체로서의 민주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향적이

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전략의 부재’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적 실천이 조합원의 이해대변, 

의사전달과 결정방식 등으로 논의ㆍ성찰되어 왔지만, ‘성평등 민주주의’는 ‘여성’

을 특화시켜 논의테이블에 올려놓을 때에만 ‘부족’과 ‘부재’가 지적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노동조합의 위기를 다룬 수많은 연구에서도 관료적ㆍ정파적 조직배타

성이 비판되지만 유교적ㆍ가부장적 구조를 비판한 경우는 ‘여성’이라는 변수가 

개입될 때뿐이다.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조직 위기를 성찰하여 관료적ㆍ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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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은 수용하면서도 유교적ㆍ가부장적 체제로 인한 문화, 운동전략, 이해대변

과 조직성원 통합, 교섭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검토도, 성찰도 잘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유교적ㆍ가부장적 체제의 실체는 가사와 육아의 주 책임자가 여성

이라는 가정 내 성별 역할분업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지위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

장에서 고도의 숙련을 요구하는 노동을 수행하기는 부적합하여 단순ㆍ저임금 노

동 지위를 차지한다는 관점이 ‘가족 내 성별분업 결정론’(키모토키미코, 2004)이

다. 이 관점은 고용주인 기업과 여성 노동자의 관계(특히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설명할 때 주로 활용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주요 행위주체로는 

기업 외에 노동조합도 있다. 면접 참여자의 구술은 성별 역할분업적인 결정론적 

사고와 행위를 노조도 예외 없이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민주적 노동조합은 기업

과 달리, 이데올로기적ㆍ역사적 실체인 유교적ㆍ가부장적 체제에 구속되더라도 

그 모순을 지양ㆍ극복하려는 노력과 실천을 하는 긴장을 지닌 주체이다. 그런데 

현실의 노동조합은 그 긴장을 실천전략과 교섭의제로 채택하는데 매우 인색했다.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씌운 재생산영역의 주 수행자라는 인식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보조자로 규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노동조합의 저항이나 반대에 부딪

치지 않고 발현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일상적으로 여성 노조간부를 

주변적 대상으로 규정해오고 있었다. 보조자로서 규정은 직무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 노조 간부를 소극적(수동적) 존재로 보게 했다.

L씨는 남성 간부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을 감수해가며 개인적으로 싸워

야 했으며, 남성중심 사업장에서 일하는 T씨는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시선을 

한 번 깨고 나와야 했다.” 예컨대 노조에서의 근속 기간이 긴 면접 참여자들, 특

히 학생 운동을 경험한 면접 참여자들은 과거 노조 외부에서 노동운동 내 성폭

력,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100인위’4) 사건을 언급했다. 100인위의 

활동은 운동사회 내에 큰 파급을 던졌으며, “남성 활동가들에게 상당히 경종을 

울렸다(Q)”. 뿐만 아니라 100인위 사건은 노동조합 내 여성문제에 대한 재인식

을 촉구한 계기이자, 면접 참여자로 하여금 “운동과정 속에서 여성에 대한 자기 

4)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에서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사례 116건과 가해자

들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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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찾는(N)”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유교적ㆍ가부장적 속성은 여성 다수인 사업장 노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남성을 노조위원장이나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조직의 리더는 당연히 남성의 

몫이거나, “여성끼리 보다는 남성이 리더가 되면 잘 따르는 그런 게 있다”는 암묵

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여성 다수 조직에서도 대표성이 낮은 남성이 

전면에 나서고 여성은 남성 리더의 보조 역할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면접 

참여자는 여성의 소극적인 노조활동을 여성의 “복종적인 성향” 대 남성의 “완장

을 차려는 속성”으로 비교했다. 여성의 소극적인 노조활동이 돌봄노동 주 담당자

라는 조건 외에 부정적 의미의 여성적 성향 때문이라는 구술은, 가정이든 조직이

든 남성을 사회구성체의 대표로 보고 여성을 지원ㆍ보조적 존재로 차별하는 유교

적ㆍ가부장적 체제를 노조와 조합원 모두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대부분 임신, 육아 문제로 인해 안 하려고 그러고 성격상 여성적이고 다소곳한 

사람들이 많고 나서는 것을 싫어해요. 복종적인 성향도 있고. 거기에 비해 남자들은 

완장을 차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위원장, 위원장 이러면 어깨에 힘 빡 들어

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지부장인 곳은 4선, 5선 하는 곳도 많아요. 

보조적 주체로서의 활동을 여성이 내면화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성불평등을 지

속하고 재구조화 하는데 일조한다는 이 글의 분석은 허은(2018)의 연구에서도 드

러난다. 허은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 노동자가 임금 등의 노동조건에서 

성별 불평등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모성’으로서의 여성을 소환하며, 가

구에서의 동반자 관계를 작업장에서 남성 동료와의 관계 규정에 적용함으로써 성

차별적인 임금규칙과 교섭관행의 부당함이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전환된다고 분

석했다. 가부장적 성별 분업을 ‘어머니’로서의 여성과 ‘부양자’로서의 남성 간의 

선택에 따른 균형적인 역할 배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동료 남성에게 적용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저항동기가 약화되고 불평등 기제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여성을 남성 대표조직의 보조자로서 규정하는 유교적ㆍ가부장적 속성은 여성 

활동가를 쉽게 성적으로(sexually) 대상화하고 평가절하는 행위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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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참여자들은 여성이 ‘꽃’과 숭고한 보호대상자인 ‘어머니’로 대상화 되고 이

중 잣대로 구분짓기를 당한다고 했다. 여성을 이중적으로 성적 잣대로 대상화하

는 부정의가 노조 활동가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았다.

“꽃”으로서의 여성은 조직과 지도부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 활용된다. “어머니”로서의 대상화는 여성 노조간부의 활동을 ‘포용과 헌

신’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모성에 가둠으로써 차별에 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

이다. 그로 인해 동등한 주체로서 동료로 인식하기 보다 필요에 따라, ‘노동조합 

다수 권력자의 시선’으로 주변자 지위를 부여한다. 면접 참여자들은 두 이미지의 

스펙트럼에서 자기검열을 하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가부장적 시선

에 따라 양 극단의 ‘정해진 이미지’를 벗어나는 여성은 또 다른 부정적인 평가에 

놓임으로써 활동이 위축되며 회의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면접 참여자들은 자

신을 드러내면 배제당하거나 낙인찍힐 위험이 보이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노

동조합을 위해 목소리를 낼 여성 노동자는 많지 않다고 말한다. 

제가 90년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정파(생각)에서는.. 여성은 어머니의 품과 

같다는 것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여성은 조직의 꽃이고, 어머니의 품

과 같다는. 그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직운동 내에서의 어떤 문화와 품성으로 작동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되게 그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여성이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하지? 어머니의 품과 같으니 희생해야 되고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도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도 그게 어머니의 

품과 같지 않게 되는 거죠. 쟤는 되게 시니컬하네. 이런 반응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컸어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을 가진 여성만이 뛰어난 활동가처럼 평가받는 문화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게 상당히 있었고. 지금도 이런 것을 조직에 있는 여성 활동가에

게 이야기하면 이해는 하는데 그게(자기검열) 워낙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

닌가 라는… 그래서 공격적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이런 여성에 대해서는 쟤 시

니컬하네 이런 평가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닌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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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동조합 내에 주류로 작동하는 유교적ㆍ가부장적 정체성이 여성 노조

간부를 자기 검열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에 안주하도록 영향을 끼쳤다. 또한 여성 

노동자 자신도 동등한 주체이기 보다 대상화된 보조자로서의 가부장적인 노조 정

체성을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 동력의 기반을 상실하기도 한 것이다. 결국 노동

조합의 민주적 정체성이 ‘성’을 매개로 했을 때 유교적ㆍ가부장적 속성을 띄고 반

민주적ㆍ비민주적으로 작동하면서 여성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침체시키는 주요 원

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한국사회의 제도적 구성주체로서 존재하는 

한 가부장적 체제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지만, 역으로 ‘노동조합’이므로 극복해야 

하는 지배담론이자 구체적인 제도와 행태의 집합물이기도 한 것이다. 

2. 남성(적) 위원장 중심의 하향식 소통에 담긴 성과지향 : 여성

의 정치세력화 무력화

여성의 노조활동 침체를 유발하는 또 다른 측면으로, 남성에게 권력이 집중되

는 배타적 의사소통 체계를 들 수 있다. 노동운동을 지탱해왔던 성장ㆍ성과주의

가 여성 노동자의 ‘정치적 성장’을 차단해왔다는 점에서 여성의 활동 저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젠더를 고려하지 않는 노동조합 내 권력 갈등은 정파의 문제로 이해되는 경향

이 있다. 그렇지만 면접 참여자들의 구술을 종합ㆍ해석하면, 노동조합의 주류를 

이루는 조직적 특성은 여성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약화시켜왔다.

노동조합의 정체성은 조합원의 사회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조합원

으로서의 정체화와 조합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Kirton & Healy, 2004). 한국사

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대기업ㆍ공공부문ㆍ정규직ㆍ남성 중심의 주류 노동

조합 특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귀족노조’라는 부정적 프레임도 덧씌

워져 있다. 모든 기준에 교집합으로 속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특성은 동료로서 참여할 충분한 기회를 부당하게 부정하거나 아예 기회 자체를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설정된 것을 지칭하는 부당대표

(misrepresentation)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Fraser, 2013: 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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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도록 노조간부로 활동해왔던 N씨와 F씨는 “표준모델”처럼 수용했던 남자

들의 노조활동 방식에 회의를 느꼈으며 소진을 겪었다. ‘모두가 가부장적 권위에 

젖어있으면서’ 겪었던 소모는 조직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었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노동조합은 조직보위를 위해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일과 생활이 

‘노동운동의 삶’ 속에서 구별되지 못했고 일이 생활을 잠식하면서 ‘조직을 위한’ 

단일한 목적 아래에 두어졌다.

…그 전에는 내가 개인 일을 갖는 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내가 활동가 자질

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저희 때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누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여유가 

없었어요. 쟤가 쉬니까 나는 쉴 수 없어 이런 것 있잖아요? 너무 힘든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 말고 다

른 활동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희생이 당연한 것이고 놀러가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도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에서 왔던 것 같아요. 그 욕을 잘했던 위원장도 그랬었고… 이런 게 좀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닦달하는 이야기를 어느 순간 제가 싫어하게 됐는데 해고

자 다 와야 하고 농성하고 있으니 농성하는 노동자 다 와야 하고… 아니 내가 농성

하면 어디 놀러도 못가고 해외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내가 쉴 때는 쉬어야 하잖아

요? 그런데 정말 쉬지 못했고 그때는 제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나 자신에게 너무 

소홀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남한테 그런 삶을 강

요했구나 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C)

F씨는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개인생활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하

게 되었고, 그러면서 “비인간적으로 살고 있는” 노조 활동가들을 안타까운 시선

으로 객관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C씨는 ‘남성화된’ 활동가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개인의 휴식과 삶을 소홀히 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했다. 활동가로서의 신념과 

개인의 삶 사이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 간부로서 말씀 드리자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희생을 강요받는데 간부들도 희

생 요구를 당하는 게 사실이에요. 노조에 노조 인권이 없어요. 저 역시도 지부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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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상근자 채근하고 관리자처럼 움직여야 될 때 하고 싶지 않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뭔가 자기네들 그 마인드 자존감 이런 

것만으로 활동하기엔 젊은 사람들이 영입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 영입

이 되려면 노조 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월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물질적, 아니면 사회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레저나 이런 것

들 동반하면서 인간 기본 생활권들을 누려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는 거죠. 젊은 활동가들이 많이 양성돼야 하고 현장에 많이 투입돼야 한다면 조합활

동 하는 사람들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한다. 현재는 이런 

것들이 노조 문화에서 현저하게 부족한 게 아닌가. (F)

이처럼 도구적ㆍ소모적 활동가는 조직의 위계질서에 대한 충성과 몰입, 그리고 

강한 헌신의 전제이자 결과이며, 자신의 노동-삶의 권리를 외면한 결과이다. 이

는 개인, 가족, 그외 비공식 관계를 밀어내고 현재의 노동조합에 몰두함으로써 사

적ㆍ재생산 영역을 노동조합과 분리된 것으로 여겨야 가능했다.

주목할 점은 남성과 달리 여성 활동가의 도구적ㆍ소모적 규정력은 의사결정 구

조와 규칙에서 과정보다는 효율 우위에 가려졌던 성차별적이며 배제적인 구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성과와 성장 중심의 조직적 사고는 의제선택의 차별을 만들

어 냈으며, 성차별적인 의제 선택은 위원장 중심의 권력 구도와 의사결정 방식으

로 완성되고 있었다. 

J씨는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조직화를 위해 조직결성 초기부터 남다른 문제의식

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잘 지내던 (남성)동지들과도 갈등을 겪었고, (남

성)개인의 내면의식이 “폭로”되는,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을 했다. 그것은 “잠재

되어 있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단진 사람들(여성)이 나와서 보니까 조직이 남성 중심으로 가더라고.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더라고. 왜 여성타령이야. 개개인은 다 훌륭한데 조직이 봉

건인 거야.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남성 활동가들)이 대

의적으로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속으로는 싫어도. 나중에 싫을 때 노골적으로 

반감하는 것 보면 개인적인 것이 보여요. 여성이 권력이 왜 필요해 이러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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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권력을 달라는 게 아니다, 우리는 조직에 좀 더 봉사하고 희생할, 열성을 가

지고 복무할 지위나 직책을 원하는데 이게 권력이라니. 어머나~ 니들이 이게 권력

인 걸 가르쳐 줘서 고맙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권력을 탐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웃

음). 속마음이 그때 다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동지들하고 엄청 싸우고 개인적

으로 척을 지고 이러면서. 모순이 첨예화 되는 것처럼 조직 내에서도 똑같은 어떤 

뭐 다 이렇게 뭐 감수하지만 어떤 헤게모니로 드러날 때는 의식이 다 드러나. 헤게

모니 싸움이 아니었는데 헤게모니 싸움으로 논쟁이 비화되면서 우리 피하지 말자. 

그게 나중에 노동의 정치세력화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 제일 많은데 권

력을 더 가져야겠어? 이러는 거잖아요. 왜 노동자는 권력이 없고 돈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가져야 돼? 뭐 이런 게 사실은 진보정치 잖아요? 권력을 달라고 하는 거 무

섭잖아… (웃음) (J)

J씨나 N씨의 구술처럼 여성이 노조 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에는(즉 조직되고 정

치세력화 되는 데에는) 커다란 장벽이 존재한다. 노조가 일상 활동부터 여성 노동

자들을 적극 참여시키려면 소위 여성문제 뿐만 아니라 젠더시각 부재로 놓쳤던 

조직 및 사업장의 차별의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5). 오히

려 핵심은 조직대표 개인의 젠더의식과 소통의지 등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게다

가 교섭이나 파업과 같은 비상 국면이 아닐 경우에는 위원장의 관심사항 중심, 

곧 정파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의제 중심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조직 구조적으

5) 예를 들면, 100인위 사건 이후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는 노조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

고 있고, 예방교육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구술 내용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그 밖의 젠

더, 여성 이슈는 ‘다른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에 밀려 항상 후순위가 되고 있다. 특히 여성 관

련 업무를 맡은 바 있거나 맡고 있는 면접 참여자들은, 여성 이슈는 현재까지도 ‘복지차원’으로 

취급되거나 정책 이슈 내에서 여성 정책은 주변부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

혔다.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우리 조직 내에서 간

부들은 사회적인 여성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요.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데 이게 우리 조직 

내에서는 공론화가 잘 안 돼요. 중요한 이슈로 공론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공론화가 되느냐 여성담당자 회의에서 공론화가 돼요. 이게 거론이 되고 자기 견해를 허심

탄회하게 제출이 되고 논의가 되지만 조직 전체, 공식적인 단위에서는 사회적인 이슈인 여

성문제가 다른 이슈들보다 앞서나가지는 않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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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원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적잖은 면접 참여자들이 숙원사업이든 당면 사건이든 문제해결 과정에

서 조직대표를 우선 설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혹은 1순위의 전술로 보았다. 이

들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기대만큼 민주적이지 않은 이유가 ‘위원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동료 간부 설득이나 여성 평조합원의 조직

된 의견, 중집이나 대의원대회 등의 의사결정 단계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앞서 혹은 이후 결정과정에서 이른바 위원장을 ‘공략’하여 ‘탑다운 방식’으로 접

근하는 것이 훨씬 실효적이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위원장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이 노동조합의 선거제도와 결부되

어 있으며, 이것은 노동조합 안에 성과주의와 성장우위 시각이 뿌리내리게 된 원

인일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은 3년 임기의 선출방식으로 조직대표를 뽑는

다. 임기동안에 성과를 내야 연임을 하지 못하더라도 후일을 기약할 수 있으므로, 

차별 극복과 같은 중장기적 계획, 다수의 남성 조합원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의제, 다수 남성 조합원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는 의제를 밀어주려고 하지 

않는 정치가 작동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이든 지부이든 임기가 종료되고 새 집행

부가 당선되면 기존의 사업들이 연속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한다. 동일한 맥

락에서 여성 세력화를 목표로 몇 년간 열심히 교육과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이 바

뀌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권한 집중은 선거 국면마다 반대편 정파를 “죽여 놓는”, 그래서 종국에는 노동

조합의 기반세력이 침하되는 결과를 반복해왔다.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한 효율

적ㆍ도구적인 합리성이 반복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소통적 합리성(Habermas, 서

규환 역, 1995)의 자생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러닝메이트다. 위원장이 중요하거든요 노동조합에서. 지금의 노동조합이 경직된 

노동조합들이에요, 한국의 노동조합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위원장이 낙점하는 거

거든요. 소위 말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떤 여성을 데리고 나

오는가 독자적으로 여성 사업을 펼치고 내 말을 듣든지 말든지 하는 여성보다는, 

나하고 잘 맞고 나를 수용하는 그런 여성후보를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조합 내에서 성폭력사건이 일어났다. ○○○사건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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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성폭력이 생긴다. 이것을 여성할당후보가 그러면 성폭력사건을 여성이 꼭 해

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성이 해야지. 그런

데 그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위원장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위원장이 속한 정파나 그

런 이해관계로 인해서 하더란 말이죠.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뭐 

말 할 것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산별 노조다 보니 중앙, 현장의 의견을 다 가지고 나가기가 역부족이다… 그렇다

고 위원장이 저 정도의 권력이 없으면 끌고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은 이것을 이원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중앙 정책은 중앙대로 현장의 교섭 

같은 것은 따로 분리 했으면… 따로 고민 하지는 않았는데 하도 힘들어서. 빨리 떠

나고 싶게 만드는 노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K씨는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여성 세력화를 원하는 남자 위원

장은 많지 않다”고 혹평했다. 남성 노동자의 개인적 성향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

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자신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면 견

제를 하면서 활동을 위축시켜버리는데 젠더 문제와 관련되었을 때, 남성 간부나 

임원들은 동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이 많지만 여성에게는 기반이 없기 때

문에 견제의 후과는 당사자에게도 다른 여성 활동가들에게도 깊고 오래간다는 것

이다. 요컨대 면접 참여자들이 지적한 “위원장 중심주의”는 두 가지 원인이 결합

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적 특수성에서 비롯한 것으로써 군대의 계급과 주적 문화가 직

장문화로, 직장문화가 노조문화로 연결되면서 가부장적이며 일사불란한 남성편향

적 조직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이 조직 초기에

는 역동적이며 경량화된 사회운동적 조직 성격을 띠지만,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체계화된 위계질서와 세부 업무규정, 그리고 중앙집권화된 관료제적 조직형태로 

변모하는(Blau & Mayer, 1971; 이병훈 외 2001:16에서 재인용) 노동조합 발달 

과정도 한 몫을 했다. 

다양성을 분리주의로 배척하면서 ‘중앙조직-위원장 중심의 결정’을 조직 필생

의 법칙으로 삼는 운동 전략은 노조들로 하여금 위계적인 조직 하에서 배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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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된 의제들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의사소통 체계가 정착하도록 유도해

왔다. 이는 복잡한 모순과 인과가 얽혀 있는 노동-생애주기 현실을 일면으로만 

보려고 했기에 가능한 전략일 수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운동은 운동성과에 있어

서 성장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여타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 즉 낙수효과를 강하게 신뢰했던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현아(2004)

는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특정 노동자집단의 이해에 주도

될 경우 노동자간의 직접적 이해관계는 더욱 이질화되어 계급적 동질성을 손상시

킬 것이라 했다.

결국 지금의 노동조합 활동은 “살리는 운동”이 아니라 “모두가 떠나고 싶어 하

는 활동”이 된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위기이자 심각한 운동방식의 위기

이다. 

여성들이 왜 할당제를 해야 하고, 여성들이 왜 노조활동을 해야 하고 육아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노조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 봐야 하고… 사실은 그런 거 있잖

아요. 노조간부들끼리 아이들을 뭐 이렇게 봐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더라도 여

성이 노조에 진입해야 되고 거기서 또 운동성향에 따라 위원장도 노리고 그런 도전

의식을 가져라라고 교육들을 하는데 하고 나면 그 효과는 그날 온 사람들한테는 높

아요. 두 번째 교육에는 다른 사람이 와야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간부들의 폭이 좁은 거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사람도 없는 거죠. … 

맨 날 똑 같은 것만 들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안 오고… 그리고 

노동운동 쪽에 있는 여성간부들은 뭐라 해야 하지? 페미니즘? 이런 것을 거부해요. 

거부하고 아직도 이 인식이 바뀌기는… 사실 노조가 경직된 조직이라 일반조직보다 

느려요. 페미니즘이 들어가면 벌써부터 헐 하고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뭐 여기 노조

간부가 마이크로 뭐 말을 한다든가 율동을 배운다든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여성주의와 상관이 없으니 많이 와요. 

조합원들에게도 보여줘야 돼. 여성위원장이 있다는 걸. 아 저 지부에는 여성위원

장도 있네? 저런 노동조합을 여성들도 할 수 있네?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런 

대표자회의, 중앙위원회에 아주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여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달라요. 여성들이 또 발언권이 있으면 위원장 발언이잖아요. 여성들이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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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만약에 타 지부 여성들이 똘똘 

뭉쳐서 여야를 떠나서 누가 여성위원장 후보로 나선다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성(적) 위원장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은 여성 노조활동 침체 원인이 문화적ㆍ

관습적 차원을 넘어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정파 조직으로서의 

조직 권력이 선거제도를 통해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남겨야 하고 이를 통

해 다수의 조직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므로 위원장을 정점으로 의제와 

집행의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나아가 이것이 어쩔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남성 동료와 임원들이 여성 간부의 활동을 견제함으로써 젠더 정

치의 정치화를 실질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다6).

Ⅴ. 결론을 대신하여

이 연구는 여성의 노조활동 침체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노동조합

이 여성 노동자를 동등하지 않은 주변적 존재로 상대하며 활동과 업무를 평가절

하 했다. 나아가 여성을 성적 이중 잣대로 대상화하여 여성 노동자의 활동을 위

축시키고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젠더’라는 기준으로 보면 비

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속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유교적ㆍ가부장적 정체성으

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정체성이 문화적, 관행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남성 중심의 권력집중과 독점화 추구로, 정확하게는 남성 위원장 

중심의 위계적 의사소통 체계와 이를 가능토록 하는 도구적 활동방식, 성과우위 

6) 예를 들면, 면접 참여자들은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제도적 장치인 여성할당제의 횡보적 상태를 

우려했다. 여성할당제는 전체 노동조합이 통일적으로 도입한 최초의 적극적 조치이자 조직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제도이다. 면접 참여자들은 그런 유의미한 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정보가 특성 세력 위주로 집중되거나, 비공식적 모임을 

통한 공유는 여성 외에도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노동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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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이 젠더 정치를 억제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성과우위 기조는 여성의 생

애주기적 경험과 다양한 성평등 이슈를 담아내지 못했으며 여성의 활동을 지속적

으로 제약했다. 

두 가지의 침체 원인은 일상 활동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구성ㆍ작동

하여 여성 노동자의 활동을 약화시켜왔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정체성, 조직화, 문

화 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했거나 오래도록 모순으로 남아 있던 문제들이 노조 전

략과 프로그램으로 포용되지 못했다. 면접 참여자들은 취미활동이나 문화행사를 

통한 조직화가 여성 다수 조합에서 점차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공유, 식사모임, 

신나는 집회행사 등 다양한 문화적 실천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구술한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여성의 저조한 노조활동을 가시적으로 탈바

꿈시키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면접 참여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겪는 변화의 지점들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우선,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조합 활동가로서 사회생활을 출발한 A유형으로 범

주화한 이들은 노조활동과 결혼, 출산, 육아, 간병 등의 생애주기를 다양한 양태

로 겪으면서 ‘여성 활동가’로서 자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노동조합 조직의 성 불

평등적인 실체를 평가ㆍ해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활동가로서 

이들이 ‘생존’한 경험은 여성의 노조활동을 침체시키는 장벽들이 ‘침체의 원인’으

로만 규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를 몸소 보여줬다는 점이다. 아쉽게도 그것이 

집합적 힘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의지로서 작동했기에 이들의 노력은 노동조합의 

젠더 불평등이 재구성되는 지난한 과정에서 집합적 저항의 추동력 보다는 개인적 

저항의 생존전략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평조합원으로서 노조에 가입만 하여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혹은 경력

단절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불평등에 눈을 떠 목적의식적이든 남성 간부에 

의해 호명되었든 노조활동을 늦게 시작한 면접 참여자들(B, C유형)의 경우, 유교

적ㆍ가부장적인 노동조합 정체성의 내면화가 좀 더 뿌리 깊어 보이지만, 그 안에

서 불평등을 바꿔보려는 문화적, 일상적 실천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Hyman(2002)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동운동의 위기

는 노조가 물리적 힘이 약화되기도 하였지만, 전통적 담론이 소진된 데다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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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식전환과 실천의 정

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 연구는 이론적 부분과 실천적 부분에서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첫째, 여성 노동자의 노조활동이 침체 혹은 활성화 되는 인

과 구조를 심층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정, 노조, 직장, 국가 제도 등 

사적ㆍ공적 영역에서 침체 원인으로 설명되었던 요인들의 인과적 상호관계 구조

가 침체만이 아니라 활성화의 원인이기도 한 동학적인 틀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그것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의 민주성이 질

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이론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노동조합에서 

작동해왔던 민주성이 유교적ㆍ가부장적 정체성을 내재하면서 소수자를 끌어안는 

민주주의 원리가 간과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담아내는 이론적ㆍ실천적 노력이 필

요하다.

실천적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면접 참여자들이 오랜 현장 활동과 좌절 속에

서도 변함없이 강조하는 과제들이다. 첫째는 여성이 노동조합의 주체가 되기 위

한 토대가 안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바탕으로 2~3년 이

내에 모든 노동조합의 단위가 여성할당제 30%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둘째는 노

동조합이 전략적ㆍ조직적으로 여성위원회와 여성부서에 인적ㆍ재정적 자원을 배

치하고, 여성간부의 겸직과 겸업을 없애고 상근직을 배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노

동자 교육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 간부교육을 조직

화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젠더 관점을 바탕으로 노

동자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는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교체되어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낯선 시선(정

희진, 2017)으로 조직을 성찰하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이자 후속연구로 보완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조합원과 

노조간부의 노동조합 활동 경험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가입단

계와 가입 이후의 활동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채용간부와 파견간

부의 활동결과가 비교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았다. 또한 

노조 활동의 ‘침체’라고 잠정 정의했으나 활동의 양적 지표로 비교하지 않았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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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침체의 ‘강도’와 ‘규모’는 분석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에서는 각 

여성 노동자(또는 각 시기 노조 활동을 중단한 사람)의 시기별 노조활동 저해 요

인과 지속 요인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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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uses of Female Workers’ Low Participation in 

Labor Union Activities Explored through 

the Experiences of Female Union Officials

Yoon, Jeong-hyangㆍYoun, Ja-hoㆍHwang, Soo-ok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auses of female workers’ low participation 

in labor union activitie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labor unions predominantly 

composed of male workers by examining female labor union officials’ union activities.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wo inhibiting factors comprised of and 

operating in layered and compound manners have weakened female workers’ 

activities. First, the Confucian and patriarchal identity of labor unions has 

unequally objectified and marginalized female workers, thus constricting their 

activities and making them passive. When looked at against the standard of 

‘gender,’ the identity of labor unions inherently assumes undemocratic and 

anti-democratic qualities. It is argued in the study that such an identity leads 

the organizations culturally and customarily. 

Second, the centralization and pursuit of monopolization of power predominantly 

by men, or the centralized power hierarchy around a chairman to be exact, and 

the instrumental manner of union activities and the performance-centric structure 

that enable them have suppressed gender politics. Labor unions’ inclination toward 

performance-centricity has led to the failure to reflect female workers’ life-cycle 

experiences and continued restriction of their activities. However, we need to note 

the points of changes female workers have experienced in their continued union 

activities over the years as recounted in the study interviews.

Key words: female workers, labor union activities, low participation, labor 
union identity, male-centric, Confucian patri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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